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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상황보고 준수알림

1. 관련근거 

  가.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(해외건설업의 신고) 

  나. 동법 제 13조(해외공사 상황보고) 

  다. 동법 제 10조(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) 

  라. 해외건설협회(사업)-256호「해외공사 상황보고 준수안내」 

2. 해외 사업 추진시 관할 법령인 해외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각종 제반보고 의무를 준

수해야하는 바, 법령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상

황보고절차를 공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  가. 해외공사 수행절차 및 제반보고사항   

  ※ 현지법인 설립(인수):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(인수) 
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

  나. 과태료: 미준수 혹은 허위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능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관련)  

  다. 관련 신고 및 보고사항 접수: 해외건설협회 관련부서 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담당자 연락처 붙임참조) 

  

해외공사  

수행단계 
신고 및 보고사항 준수내용 

공사정보 입수 

및 수주활동 

수주활동상황보고 

도급공사: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

개발형공사: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

지 

현지법인설립신고 설립(인수)일로부터 60일 이내 

계약체결 계약체결결과보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

착공 및 시공 

시공상황보고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

해외공사실적보고 
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 

다음해 2월 15일까지 

공사내용변경 

및 제반사고 

보고 

공사내용변경보고/  

제반사고보고 
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

준공 준공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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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 임: 1. 해외건설협회 시행문 1부. 

        2. 해외건설협회 시행문 붙임자료 1부.  끝. 

  

주임 김신희 처장   04/13 

김남욱

협조자  

시행 해외사업처-1031 (2018.04.13.) 접수 

우 04806 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6311-8935 전송 / 2140024@smrt.co.kr / 대시민공개  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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